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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

□ 국내 신고와 관리 현황 (2.4일 10시 기준, 1.3일 이후 누계)

구분 총계 확진환자1) 조사대상 유증상자2)

계 격리중 격리해제
누계

(1.3일∼2.4일)
607 16 591 129 462   

1) 임상증상, 여행력,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

2) 임상증상,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(의사환자를 포함)

□ 확진 환자 세부 현황 (2.4일 10시 기준)

연번 성별 연령 국적
우한
방문

입국
일자

확진
일자

입원
기관

접촉자수
(1,318명)  

접촉자중
검사결과

1 여 35 중국 O 1.19 1.20 인천의료원 45 4명 음성

2 남 55 한국 O 1.22 1.24 국립중앙
의료원 75 7명 음성

3 남 54 한국 O 1.20 1.26 명지병원 98 3명 음성
1명 양성

4 남 55 한국 O 1.20 1.27 분당서울대병원 172 3명 음성

5 남 33 한국 O 1.24 1.30 서울의료원 35 1명 양성
1명 음성

6 남 55 한국 X - 1.30 서울대병원 25 2명 양성
4명 음성

7 남 28 한국 O 1.23 1.30 서울의료원 21 2명 음성
4명 검사중

8 여 62 한국 O 1.23 1.31 원광대병원 76 -

9 여 28 한국 X - 1.31 서울의료원 2 -

10 여 54 한국 X - 1.31 서울대병원 91 -

11 남 25 한국 X - 1.31 서울대병원 01) -

12 남 48 중국 X 1.19 2.1 분당서울대병원 666
1명 양성
3명 음성
4명 검사중

13 남 28 한국 O 1.31 2.2 국립중앙의료원 02) -

14 여 40 중국 X - 2.2 분당서울대병원 01) -

15 남 43 한국 O 1.20 2.2 국군수도병원 12 -

16 여 42 한국 X 1.19 2.4 전남대병원 조사중

 1) 다른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일치하여 추가 접촉자 없음(10번과 11번, 12번과 14번)

 2)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접촉자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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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환자별 이동 경로 등

□ 5번째 환자 (언론요청에 따라 일부 구체화)

○ (1월 26일) 서울시 성북구 소재 잡화점(다이소 성신여대역점) 방문, 11시경

지하철 이용하여 서울시 성동구 소재 역술인(선녀보살) 방문, 지하철 

이용하여 서울시 소재 12시경 마사지숍(선호케어) 방문, 숙소에 머물며 

인근 편의점(이마트24, GS25), 슈퍼마켓(식자재유통센터, 두꺼비마트) 방문  

○ (1월 27일) 오후에는 음식점(돈암동떡볶이), 슈퍼마켓 (두꺼비마트, 럭키후레쉬마트*)

이용

○ (1월 28일) 서울시 성북구 소재 미용시설(예쁠레뷰티라인) 이용, 이후 

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서울시 중랑구 일대 슈퍼마켓(가락홈마트), 음식점 

(이가네 바지락칼국수 면목동*) 등 이용, 지하철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

소재 웨딩숍(와이즈웨딩) 방문 후 지하철 이용하여 자택으로 이동

○ (1월 29일) 부친 차량 이용하여 중랑구 보건소 이동 후 검사 받고 

자택으로 이동, 자택으로 귀가

○ (1월 30일) 자택에 머물다 확진 판정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

* 일부 상호명 구체화

본 정보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4조의2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) 및 같은 법 시

행규칙 제27조의3(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)제1항에 의거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, 이동

수단,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

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.

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, 

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
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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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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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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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 감염병 예방수칙


